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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1

농산물 판매시장에서는 대형소매점의 출

현으로 기업집중도가 증가하고 도매시장,

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농가는 높은 수취가격을 획득하고 안.

정적인 판매처의 확보를 위해 대형소매점

* 부연구위원

과 거래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그런. 데 대

형소매점은 소비자의 평판을 중시하여 균일

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고 농산물 정보를 잘 제공하는 산, 지거래

처를 선호한다 지역농협의 산지유통기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지. 역농

협이 이러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통단계까지 품질관리

를 위한 고정시설 투자와 거래처 개발 및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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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브랜드 관리 등 무형

자산 투자를 필요로 한다.1 나아가 사업방

식도 단순 수탁방식에서 적극적인 유통기

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동계산제(pooling),

매취방식 등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산지유통사업이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

는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적자 위험도

증대한다 적자감소를 위해서는 규모의 경.

제를 실현하는 조합원의 사업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

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도 조합원 참여는 확

대되어야 한다 시장조건에 따라 조합원의.

출하량이 변동하면 품질의 균일화를 기대

할 수 없고 안정적인 거래관계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산지유통사업의 기능강. ,

화를 위해서는 조합원의 사업참여 활성화

가 중요한 과제이다.

조합원이 협동조합 사업에 참여하지 않

는 요인은 조합원 인식부족 등 다양한 요

인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협동조합이 제

공한 가격과 다른 판매경로를 이용하여 얻

는 가격과 격차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지역.

농협도 유통사업에서는 가능한 낮은 수수

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

나 낮은 수수료의 부과는 조합측면에서 낮은

수익성을 초래하고 이는 유통사업에 대한,

1 거래관계 유지 속에서만 가치를 갖는 특정투자

가 있으면 거래상대방이 투자이익의 일부를 착

취하는 현상 이 발생한다 그러면 투(Hold-up) .

자수준은 최적수준보다 낮아진다 유통부문의.

특정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조합원과 수직적 통

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협동조합 존재의 필요성으로.

제기되고 있는 시장참여 기회(market options)의

확대 역할이다.

투자수준을 낮추게 하여 부가가치 창출능력

을 저하시킨다 결과적으로 수취가격을 제고.

하지 못하는 악순환의 관계를 형성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수직적 통합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수취가격은 협

동조합의 가격설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난다.

협동조합의 비용 부과방법과 이익 분배방

법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설정체계의 개선

을 통해 조합원의 사업참여를 활성화하는 방

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유통협동조합의 조합원 참여
결정 요인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

격수준은 사업의 수익성과 수익을 분배하는

의사결정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협동조합이.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얻는 수입 에서 농산물 구입(pQ)․
비용이외의 유통비용과 공통비용을 제한 것

이 순수입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2

NRP = pQ - k(Q) - CC․

여기서 는 유통비용이고 는 공통k(Q) , CC

비용이다 이 순수입 이 농가에 제공. (NRP)

되는 수익이다 협동조합이 먼저 이란 가. r

2 이 순수입을 농산물 단위 가치로 평가한 것이1

평균순수입 이고 최종 단위 추가에 따(NARP) , 1

른 수익증가 분으로 평가한 것이 한계순수입

이다(NM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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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하였다면 이후 단위

당 이용고 배당 은 다음 식과 같다( ) .θ

=[(p - r)Q - k(Q) - CC] / Qθ ․
그러면 농가가 최종적으로 수취하는 가격

은 이다(r + ) .θ 3 이 수준이 다른 유통경로

보다 높으면 농가는 협동조합 유통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과 의 수준을 결. r θ

정하는 것이 의사결정구조이다 누구의 입장.

에서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개별 조합

원이 직면하는 수취가격은 변하게 된다 이.

러한 관계를 표시한 것이 그림 이다< 1> .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농가수취가격의 변

화를 통해 조합원의 사업참여 결정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협.

동조합이 소비지시장에서 판매하는 가격

을 제고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이 판매가(p) .

격을 제고하면 유통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되

3 여기서 수탁사업을 할 경우에는 은 수수료r ρ

로 표시된다.

기 때문에 보다 높은 수취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유통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달성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이 유통사업에 대한 유무형의 투자를 확대

하여야 한다.

둘째는 참여 조합원에게 비용을 적합하

게 부담시켜 다른 외부적인 요소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특히 복수사업을 하는.

경우 비용의 사업별 분배는 조합원의 이익

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비용에는 유통사업비용과 공통관리비용

이 있다 유통사업비용에는 물적변동비용.

및 금융비용 그리고 고정비용이 있다 이를.

어떻게 부과하느냐에 따라 조합원에게 제

공하는 수취가격 수준은 다르게 나타난다.

셋째는 협동조합은 조합원과 내부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사전적으로 적

정가격 수준을 결정할 수 없다 이를 사후.

적으로 조정하여 주는 것이 배당이다 따라.

서 배당도 최종적인 농가수취가격의 한 요

조합원 사업참여 사업추진방식

수익구조< >

수취가격 p(Q),

유통비용 k(Q)

유통사업 투자(I)

유무형자산 전문성 제고-

지배구조

특정투자

구입가격 설정< >

매취가격(r)

수수료률( )ρ

분배체계< >

공통비용배분(CC)

배당체계( )Π

농가 최종 수취가격 자기자본 축적

그림 1 조합원 사업참여 결정요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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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배당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용고 배당과 출자배당 그리고.

사업별 배당비율에 따라 최종 수취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이다.

넷째는 가격설정체계의 비효율성을 제거

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균형조건이 조합.

원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한다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운영원칙의 수립이 필요하다.

3. 지역농협 유통사업 가격설정체계와
문제점

3.1. 협동조합 가격설정 균형모형과 비효율성

협동조합의 균형모형은 조합원의 공급물

량 수준과 무관하게 동등한 가격을 제공하

고 있다 이러한 선형가격체계는 협동조합.

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이를 평균순수입.

곡선이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자.4

조합원의 농산물 공급곡선 과 협동조(S)

합의 평균순수입곡선 그리고 한계(NARP),

순수입곡선 의 관계를 도시한 것이(NMRP)

그림 이다< 2> .5 그러면 협동조합이 조합원

의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계순수

입곡선 과 조합원의 공급함수 가(NMRP) (S)

만나는 점 에서 취급량(b) (Q* 을 결정하여)

야 한다 그러나 이 생산량은 균형을 이루.

지 못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에게. r*의

가격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때 협동조합,

이 얻은 평균순수입 은(NARP) r**이다 따.

라서 협동조합은 r□ *r** 만큼의 손실이db

발생한다 이 손실을 이용고에 비례하여 조.

4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이 경우를 상정하였지만

판매협동조합의 한계유통비용은 일정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즉 유통비용함수가. , k(Q)=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때는 조합mQ + F .․
원의 사업참여 확대를 위한 가격설정방식의 문

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5 k(Q) =mQ․ + F이면 NARP = [p - m - F/Q],

NMRP = 이다[p - m] .

S

Q*

NMRP

NARP

Q1

r1

r*

0 Q

a

bc

d
r**

Q2

그림 2 가 증가하는 상태에서 협동조합 사업균형N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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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원에게 부담시키면 단위당 부담액은 bd

가 되어 농가의 최종수취가격은 r**로 하락

한다 그러나 이 가격수준에서 농가는. Q*

보다 적게 공급(Q2 하려 하므로 점은 균) b

형이 되지 못한다 농가가 공급량을 축소하.

면 단위당 최종수취가격은 곡선을NARP

따라 하락한다 결국 와 농가 공급곡. NARP

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a .

이러한 균형조건은 협동조합이 마치 한계

비용가격 이 아닌 평균비용가(MC-pricing)

격 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모습(AC-pricing)

과 같다.

이 균형은 만큼의 소득증대를 얻abc□

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취급량이 감소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실현하지 못한다 조합원의 공급량.

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을 부과하는 선형

가격 인 평균순수입가격설(uniform pricing)

정방식 은 농가소득을 극대(NARP-pricing)

화하지 못한다 만약 협동조합이 조합원에.

게 제공하는 수취가격을 r*인 한계순수입

가격설정 을 하고(NMRP-pricing) r□ **r*bd

만큼의 고정비용 손실 분을 공급량과 무관

하게 별도로 조달하면 취급량도 증가하고

농가소득도 증가한다 그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을 제거할 수 있다 조합원이 출하량을.

결정하는 가격이 r*이므로 Q*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가격설정방법에 따라.

농가수취가격과 협동조합 유통사업의 취급

규모가 다르게 나타난다.

판매사업 가격설정체계3.2.

지역농협은 유통사업이외에도 신용사업,

구매사업 그리고 지도사업 등 복수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공통비용이 존재하고 이의,

분배방법에 따라 사업별 수익성은 달라진

다 그러나 지역농협은 판매사업에 대해 수.

수료 개념으로 비용을 부과하고 있어 판매

사업 순수익은 농가에 최종적으로 제공하

는 가격 수준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순수익의 수준은 중요한 요인이 아니고 단,

지 지역농협 판매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한

지표만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렇지만 유통.

사업이 수익성이 낮은 적자사업이라는 인

식을 가지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를

기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투자부족은.

조합의 판매사업 역할강화 부족으로 이어

진다 즉 낮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투자. ,

부족으로 인해 농가에 제공하는 수취가격

을 제고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초래된다 따.

라서 사업별 수익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비용 분배방법은 가격수준을 결정하는

한 요인이 된다.

현재 사업별 순수익은 다음과 같은 절차

로 계산된다 먼저 사업수입에서 직접비용.

을 제하면 손익계산서 상의 조수익이 된다.

여기에 금융비용과 내부자금 이자비용을

차감한 것이 수정 후 조수익이다 그리고.

사업관리비는 사업부문별로 배정한 인력비

율에 따라 전속관리비로 분배된다 사업관.

리비 배분에서 산출된 지도사업부문과 관

리부문의 전속관리비 그리고 지도사업비를

합한 것이 공통관리비가 된다.6 이 공통관

리비는 다시 사업부문별로 배분되어 최종

6 전속관리비 =사업관리비×지도관리부문의 인력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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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업부문별 순수익이 산출된다.7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산출한 판매사업

의 수익성이 표 이다 농산물 판매액에< 1> .

서 농가에 지불한 농산물 구입가액을 제한

수익과 다른 비용간의 비율을 보면 년, 1999

의 경우에 직접비용은8 수준이고 금35.5% ,

융비용이 약 전속관리비가 그22%, 57.4%,

리고 공통관리비가 수준을 차지하고42.8%

있다 전속관리비와 공통관리비를 합한 지.

도관리비의 비율을 보면 수익의 수100.2%

준에 이르고 있다 지도관리비 등 공통비용.

의 과다한 부담이 유통사업 적자의 중요한

요인이다.9

이러한 요인으로 유통사업을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는 인식 하에 낮은

비용을 부담시켜도 투자부족에 따른 판매

가격 제고능력의 저하로 농가의 참여조건

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즉 수탁사업. ,

7 공통관리비의 사업부문별 배분기준은 수정 후

조수익 비중을 지도관리부분 인력을 제50%,

한 사업부문별 인력의 비율을 로 적용한50%

평균비율이다.
8 직접비용 =수익 -조수입
9 년 자료는 배당에 관한 자료가 불비되어 설2000

명의 일치성을 위해 년을 기준으로 설명한1999 다.

에서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매취사업,

에서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농산물

을 구입하여도 조합원의 사업참여 부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다는 수수료율의 인하가 오히려 조합

원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

서 유통사업의 가격설정에서는 농가에 제

공되는 가격수준만 분석하는 것보다 금융

비용 지도관리비 부담 등 고정비용 부담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공통관리비 배분방식3.3.

지역농협은 사업별 배분이 어려운 비용

을 공통비용으로 계리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별로 배분하는데 이를 나타낸 것

이 표 이다 여기서 전속비율은 사업관< 2> .

리비를 배분한 기준이고 공통관리비 배분,

비율은 공통비용을 배분하는 비율이다 사.

업별 공통비용 배분비율을 보면 년, 1999

년에는 신용사업에(2000 ) 54.73%(65.55%)를

배분하고있고 판매사업에는, 8.03%(6.03%)를

배분하고 있다 지도관리비를 사업별로 배.

분한 결과 조수익에서는 흑자상태이었지만

표 1 지역농협 판매사업부문 원가구성

단위 백만원: , %

수 익
조수입
수익률( )

이 자
비 용

수정 후
조수익

전 속
관리비

공 통
관리비

전 속
손 익

순손익

1995
146,987
(100)

104,745
(71.3)

30,329
(20.6)

74,416
107,276
(73.0)

36,895
(25.1)

-32,860 - 69,755

1999
195,531
(100)

126,208
(64.5)

42,791
(21.9)

83,417
112,325
(57.4)

83,650
(42.8)

-28,908 -112,558

2000
212,023
(100)

95,846
(45.2)

8,057
( 3.8)

87,789
119,683
(56.4)

52,697
(24.9)

-31,894 - 84,591

주 는 수익 대비 비율을 표시한 것임: ( ) .

자료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경영계수요람 각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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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전속손익과 최종 순손익은 신용사

업과 공제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적자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 우리 협동조합 경영분석에서 적용

하고 있는 공통관리비 배분은 계산상 편리

한 점은 있지만 사업부문별 경영성과를 왜,

곡시켜 사업별 경영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업부문별 손익이 사업자체.

의 수익성보다 지도관리비의 배분 정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

업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적자요인이 사업이

외의 부문에서 크게 발생하고 있어 적자구

조를개선할유인이부족하게된다 이러한. 공

통관리비 배분의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사업별로 공통관리비를 배분하는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고 선택한 기준에 따,

라 사업별 공통비용 분배비율에 큰 차이가

있다 어느 분배기준이 적합한 것인지도 평.

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공통관리비를 조.

수익 비율에 의해 분배하여 보면 다른 분

배비율이 된다.10 이는 직접비용을 많이 사

용할수록 공통시설을 많이 이용한다는 가

정에서 공통비용을 배분한 것이다 그러면.

판매사업의 수익성은 년에 억원 적2000 848

자에서 억원의 흑자로 수익성이 크게 개50

선된다 유통사업이 적자사업이라는 근거.

가 부족해진다 이와 같이 공통비용 배분은.

기준선택에 따라 사업부문별 비용부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는 비조합원 이용사업에 대해서도

조합원 이용사업과 동등하게 공통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수익성이 높은 비조합원

사업에 보다 치중하도록 한다 이는 협동조.

합이 조합원이 이용하는 사업에 집중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10 이는 협동조합이 이윤을 남기지 않는다는 손

익균형조건을 만족하는 경영을 할 경우 사업

별 직접 사용한 비용의 비율에 의해 공통비용

을 배분하는 것과 일치한다.

표 2 사업부문별 전속비율과 공통관리비 배분비율(%)

년1999 년2000

전속비율
공통관리비
배분비율

지도관리비
배분비율

전속비율
공통관리비
배분비율

지도관리비
배분비율

신용사업

구매사업

생활물자

판매사업

가공사업

공제사업

기 타

20.11

10.48

5.92

5.93

2.82

3.78

4.71

54.73

13.60

7.70

8.03

3.81

7.57

4.55

46.2

16.5

9.3

9.5

4.5

7.3

6.7

35.00

10.41

5.17

5.71

2.96

3.93

4.57

65.55

10.37

5.72

6.03

0.98

7.75

3.60

57.0

13.5

6.9

7.5

3.1

6.5

5.5

합 계 53.74 100.0 100.0 67.75 100.0 100.0

지도사업

관리부문

5.22

41.04
- -

5.26

26.99
- -

합 계 100.00 - - 100.00 - -

자료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경영계수요람 각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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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업에 보

다 치중하도록 한다 따라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이 있는 경우 그로부터 얻은 이

익은 조합원에게 배당하기보다는 먼저 공

통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 잉여를 가지고,

조합원에게 배당을 하여야 한다 비조합원.

이용사업을 신용사업에만 적용하여 비조

합원의 사업이용에 따라 창출된 이익을

먼저 공통비용에서 제하면 사업별로 배분

할 지도관리비는 년 년 에2000 (1999 ) 13,258

억원 억원 으로 가 감소한다(12,289 ) 46.2% .11

그만큼 공통비용 부담감소로 사업별 수익

성이 개선된다.

셋째는 고정비용을 사업부문별로 배분하

지 않고 많은 부분을 공통비용으로 처리하

고 있다 이런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의.

해 다시 사업별로 배분되므로 실제 사용하

지 않는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경영성과의

왜곡이 초래된다 특히 지도사업비의 경우.

서비스의 혜택을 받은 조합원이 비용을 부

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수익금의,

환원이라는 목적에서 수행하는 사업이어서

그 비용을 수혜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공

통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사.

업비는 다른 사업의 서비스가격을 높인다.

판매사업 내부금리 적용3.4.

지역농협은 신용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11 신용사업에서 조합원 이용비율이 년2000 (1999

년 에 이므로 비조합원이 신용) 41.55%(41.35%)

사업에서 창출한 이익은 억원 억11,409 (10,568

원 에 이르고 있다) .

판매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신용부문에서

차입하고 내부금리를 지불하고 있다 이때.

내부금리로 상호금융 평균대출이자율을 적

용하고 있다 판매사업의 판매수익 대비 이.

자비용의 비중은 년에 로 크게 감2000 3.8%

소하였지만 년에 년에, 1992 21.3%, 1995

그리고 년에 인 바와 같이20.6% 1999 21.9%

원가구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내부자금 이자가 판매사업의 수익성을1).

악화시키는 요인중의 하나이다.

내부자금 이자비용 분석을 위해 먼저 자

금운용 측면에서 고정자산 운용의 적절성

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금운용에서 다른.

부분 운용자금은 변동비용 항목이므로 적

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 판매사업의 고정자.

산은 년에 자금운용의 약 를 차지2000 16%

하고 있고 년에는 를 차지하고 있, 1998 28%

는 바와 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년에 판매사업의 고정자산 억원2000 2,835

이 부담하고 있는 내부이자비용은 억원347

으로 판매사업 조수입 억원의 에958 36%

이르고 있다.12

지역농협 총고정자산은 년 조1992 1 9,066

억원에서 년에 조 억원 그리고1995 3 4,150 ,

년에 조 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2000 5 5,495

다 년 고정자산별 비중을 보면 업무용. 2000

토지와 사무실 및 건물이 각각 와43.4%

로 전체 고정자산의 를 형성하19.1% 62.5%

고 있다 이는 사업별로 배분하기 어려운.

고정자산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유통센터 등 유통시설은 년에는1992

12 내부자금이자율은상호금융평균대출금리인12.24%

를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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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하다가 년부터 증가하여 년1995 , 2000

에는 1,43 억원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6 .

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부가가

치 제고를 위한 유통 및 가공시설의 비중은

년에 로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2000 8.2% .

이러한 고정자산의 사업별 배정을 보면,

년에 공통관리비로 산출되는 지도관리2000

부분에 로 가장 많이 배정하고 있고57.4% ,

다음으로 가공사업에 를 배정하고 있16.4%

으며 판매사업에 대해서는 를 배정하, 4.8%

고 있다 표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3). 2000

년에 처음 배분하면서 그것도 로 낮게8.2%

배정하고 있다 업무용 토지와 사무실 등의.

고정자산은 신용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비

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사업의 고정

자산 배정비율이 매우 낮다.

한편 지도관리부분에 배정한 고정자산은

공통관리비 배분과정을 통해 다시 사업별

로 전가된다 지도관리부분에 배분된 고정.

자산의 비율 를 공통관리비 배분비율57.4%

을 적용하여 사업부문별로 배분하면 실질,

적인 고정자산 배분비율은 년에 신용2000

사업이 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가공40.9% ,

사업이 판매사업은 를 차지하18.2%, 9.1%

고 있다 표 년 이전까지는 신용사( 4). 2000

업에 배정한 고정자산은 도 못된다 이30% .

것이 판매사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판매사업의 자금조달과 운용을 보면, 2000

년에 조달측면에서는 일반차입금과 충당금

등이 크게 증가하였고 운용측면에서는 고,

정자산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에 따라.

년 판매사업의 자금조달과 운용에서는2000

조달이 더 많아 이자부담액이 크게 감소하

였다 이는 앞으로 지역농협의 판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조달이 매우 중

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역농협 유. ,

통사업의 수익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원가성이 없는 충당금 유통손실보전금 등,

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3 지역농협 사업별 고정자산 배분 평잔 기준( )

단위 억원: , (%)

신 용 공 제 구 매 판 매 가 공 생활물자 기 타 지도관리 합 계

1999
-

( 0.0)
-
(0.0)

2,005
(3.9)

4,188
( 8.1)

8,989
(17.4)

-
(0.0)

6,298
(12.2)

30,044
(58.3)

51,524
(100.0)

2000
4,842
( 8.2)

-
(0.0)

1,240
(2.1)

2,835
( 4.8)

9,685
(16.4)

1,713
(2.9)

4,842
(8.2)

33,896
(57.4)

59,053
(100.0)

주 여기 고정자산은 평잔 개념이어서 연말 잔액과 일치하지는 않음: .

자료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경영계수요람 각년도: , ,

표 4 사업부문별 최종 고정자산 배분비율(%)

신 용 공 제 구 매 판 매 가 공 생활물자 기 타 합 계

1999 26.93 4.26 13.52 13.64 20.02 5.42 16.11 100.0

2000 40.92 3.73 9.85 9.11 18.18 6.86 11.3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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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내부자금 이자율 적용의 적합

성에 대해 살펴보자.13 지역농협 경영평가

에서 내부자금 이자율은 자금의 기회비용

개념을 적용하여 상호금융 평균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자금은 대손위.

험도 없고 대출관리를 위한 관리비용도 소,

요되지 않으므로 평균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과다한 기회비용의 적용이다 다른 한.

편으로 신용사업 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금을 합하여도 예대비율이 를 충족90%

하지 못하면 추가 대출수요가 없으므로 상

호금융특별회계에 정기예치 할 수밖에 없

다 이 때는 특별회계 정기예치금리를 적용.

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기회비용이다 따라.

서 현재와 같이 내부금리를 상호금융 평균

대출금리인 를 적용하는 것은 과다12.24%

한 기회비용의 적용이다.

13 내부금리란 한 사업부문에서 다른 사업부문으

로 전용되는 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데

적용되는 것으로 실제 지불되지 않고 사업부

문별 경영분석을 위해 가상적으로 적용하는

금리인 것이다.

배당체계3.5.

협동조합은 농가와 수직적 결합관계를 형

성한 조직이어서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최

초의 가격이나 수수료율은 시장가격이 아

닌 내부거래 가격으로 적절하게 설정하기

어렵다 이를 조정하여 주는 것이 배당체계.

이다 협동조합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가격을 높게 설정하면 수수료율의 증가( ) 수

익성이 증가하여 배당재원이 확대되고 반,

대로 서비스 이용가격을 낮추면 수익성이

낮아져 배당재원이 하락하는 역관계를 형

성하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배당은 농.

가수취가격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배.

당체계설정방식에 따라 조합원에게 제공하

는 가격은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불확실성.

이 클 경우에는 사전거래나 계약가격을 효

율적으로 설정하기 어렵다 배당체계는 이.

런 문제를 조정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지역농협의 배당현황을 보면 년 총(1999 ),

이익잉여금 억원은법정적립금으로2,186 20%,

사업준비금으로 출자배당으로22%, 19%,

표 5 지역농협 이익잉여금 처분내역

단위 백만원: , (%)

1992 1995 1999 2000

처분 전
이익잉여금

140,837(100.0) 158,077(100.0) 218,561(100.0) n.a.

법정적립금 31,506(22.37) 34,365(21.74) 43,158(19.75) n.a.

사업준비금 34,547(24.53) 35,305(22.33) 47,884(21.91) n.a.

임의적립금 - - 14,552( 6.66) n.a.

배 당 금 33,722(23.94) 41,991(26.56) 55,290(25.30) 88,591

출 자( ) 22,012(15.63) 27,563(17.44) 42,149(19.28) 65,343

이용고( ) 11,710( 8.31) 14,428( 9.13) 13,141( 6.01) 23,248

차기이월 41,062(29.16) 46,416(29.36) 61,284(28.04) n.a.

자료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경영계수요람 각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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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용고 배당으로 가 처분되고6% ,

나머지 는 차기 이월하고 있다 여기에28% .

서 조합원에게 실질적으로 분배되는 사업

준비금과 배당금은 총 이익잉여금의 약

수준이다 지역농협의 배당체계는 이47% .

용고 배당보다 출자배당이 더 많아 출자배

당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격차도 점,

차 확대되고 있다 표 심지어 이용고 배( 5).

당이나 사업준비금의 배당에서도 출자금에

근거하거나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한

사례가 많다.

한편 지역농협은 지도사업이란 명목으로

조합원에게 현물로 분배하는 환원사업비와

복지사업비라는 독특한 형태의 배당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지도사업비는 잉여금이.

아닌 경상사업비이어서 배당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수입원이 되고 지역농협의 입장에서,

는 그 만큼 잉여금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

문에 배당을 사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

악하여야 한다 환원사업 및 복지사업비의.

지출규모를 보면 그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

가하여 년의 배당금의 에서1992 35.5% 1999

년에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표 환68% ( 6).

원사업비의 지출기준도 출자금에 비례하거

나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어 이

용고 배당이라는 협동조합 원칙에 적합하

지 않다.

이러한 배당방식으로 협동조합의 장점인

가격설정의 효율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

다 지역농협은 출자배당을 근간으로 하면.

서 원료농산물을 구입할 때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협동조합

표 6 환원사업 및 복지사업비 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

1992 1995 1999 2000

환원사업비
11,557
(16.9)

19,330
(25.0)

44,050
(42.7)

27,751

복지지원비
12,705
(18.6)

15,288
(19.8)

25,941
(25.1)

23,687

합 계
24,262
(35.5)

34,618
(44.8)

69,991
(67.8)

51,438

배당금 규모 68,269 77,296 103,174 n.a.

주 배당금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사업준비금:

과 배당금을 합한 금액

는 배당금 규모와의 비율임( ) .

자료: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경영계수요람 각년, , 도

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

다 이는 구입가격 설정에서 오류가 발생하.

면 예산균형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그에 따라 협동조합은 손실을 보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한 적합한 기능

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4. 조합원 사업참여 활성화를 위한
가격설정 방안

비선형 가격설정체계로 전환4.1.

가격설정방식을 선형방식에서 비선형으

로 전환하면 협동조합 균형모형의 비효율

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조합원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다 조합원간 공급.

규모의 차이가 있는 경우 비선형가격설정

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준 것이 그림 이다< 3> .

조합원을 크게 대농 과 소농 두 그(H)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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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만으로 구분하면 각각의 공급곡선은 생,

산비 차이로 SH와 SL으로 표현된다 대농.

이 보다 유리한 조건이므로 공급곡선은 소

농보다 더 탄력적이다 협동조합의 유통사.

업 고정비용은 로 일정하고F(=2 (b + c)) ,․
유통사업 변동비용의 한계비용 도 앞의(mc)

균형모형과 같이 일정하다고 본다.

협동조합의 평균순수입곡선을 만족하는

선형가격을 ra이라 하면 소농과 대농은 각,

각 삼각형 와 만큼의 생산자 잉여를 얻a a' 게

된다 이때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지불하.

는 최종 농산물 구입가격을 {ra, (E, r* 의)}

두가지 메뉴로 제시하고 농가 스스로 선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자 여기서 는. E

각각의 고정비용 부담 분이다.(E = b+ c)14

먼저 소농 의 경우를 보면(L) , ra의 메뉴를

선택하면 QL(r
a 을 공급하여 만큼의 생산) a

14 {ra, (E, r* 의 메뉴에서 조합원의 조수입은 조합)}

원이 ra를 선택하면 ra 이고q , (E, r․ * 를 선택하)

면 r* 이다q - E .․

자 잉여를 얻는다 반면에. (E, r* 의 가격체)

계를 선택하게 되면 공급량은 QL(r
* 로 증)

가하여 r*에 의해 생산자 잉여가 (a + 로b)

증가하지만 추가적으로, E=(b + 의 고정c)

부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 결과 소농은.

이전보다 전체적으로 만큼 이익이 감소하c

므로 ra를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소농은.

기존의 선형가격인 ra을 선택한다.

그러나 대농 이 보다 높은 한계가격인(H)

r*를 선택하면 생산자 잉여는 기존 선형가

격체계(ra 보다도 만큼 증가한) (b + c + d)

다 반면에 이러한 가격체계의 선택으로 고.

정부분인 만큼의 고정비용을 지E=(b + c)

불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생산자 잉여

는 만큼 증가한다 따라서 대농은 기존의d .

가격체계를(ra 선택하기보다 새로운 가격)

체계인 (E, r* 을 선택하게 된다 그에 따라) .

대농의 공급량도 QH(r
a 에서) QH(r

* 로 증가)

하고 협동조합의 유통사업 취급규모도 전,

체적으로 증가한다.

SL
SH

NMRP

r*

ra

QL(r
a) QQL(r*) QH(r

a) QH(r*)

a

b c
d

e

a'

그림 4 비선형 가격설정으로 인한 효율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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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격체계 변화는 소농의 이익을 선

형가격체계보다 감소시키지 않고 대농의

이익을 증가시키므로 파레토 최적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체계는. r*를 한

계순수입 과 같은 수준으로 설정할(NMRP)

때 생산자 잉여가 최대가 된다 이는 협동.

조합의 운영원칙을 동등취급 방식에(equal)

서 공정취급 방식으로 전환하여야(equity)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협동조합은 고정비용 변화 없이 대

농의 공급확대로 사업량이 QH(r
*) - QH(r

a)

만큼 증가한 공급량에 대해 단위당 판매가

격 과 농가수취가격(p=NMRP) (r* 의 차이만)

큼의 이익을 얻고 있다 즉 가격체계 변화. ,

로 협동조합이 추가적으로 만큼의 잉여를e

얻고 있다 추가 잉여 의 분배에 따라서는. e

소농에게도 선형가격체계보다 더 많은 이

익을 줄 수 있다.

고정비용 부과방식의 개선4.2.

고정비용의 기간별 부과방안4.2.1.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품질관리를 위

한 유통시설 투자 유통전문인력의 육성과,

시장개척 등 무형자산 투자가 필요하다 이.

러한 고정투자의 비용을 참여 조합원에게

어떻게 부담시키느냐에 따라 수취가격은

달라진다 고정투자의 감가상각비는 모든.

사업기간에 동일하지만 투자자금의 이자비

용은 감가상각비 충당으로 사업 초기에는

매우 높다가 사업말기에 최하가 된다 또한.

사업초기에는 조합원 참여가 낮아 단위당

고정비용 부담수준이 높다 반면 투자시설.

에서 얻는 조합원의 편익은 사업이용 시기

와는 무관하게 언제나 동일하다 그에 따라.

사업초기에 참여한 조합원은 높은 고정비

용을 부담하게 된다.15

따라서 고정비용은 사업참여 시기와 관

계없이 일정하게 부담시켜야 하고 현재의,

유통사업 사업규모와도 무관하게 부담시켜

야 한다 사업초기에 사업참여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고정비용을 이용자에게 부

담시키면 수취가격 하락으로 조합원이 사

업참여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를 시정하.

는 방안이 고정자산의 금융비용을 시기별

로 균등화 하는 것이다 그러(amortization) .

나 고정자본의 균등화는 투자내용이 많고

연차별로 투자가 계속 있으면 이를 계산하

기가 어렵다 이를 보완하는 방안이 원가성.

이 없는 자기자본으로 시설투자를 하는 것

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금이 출자배당 의.

무가 없는 자본적립금 또는 사업준비금이

다 따라서 배당체제에서 이러한 자금을 보.

다 많이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통관리비 배분방안4.2.2.

공통관리비가 유통사업 적자의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이므로 이의 개선 없이는 유

통사업의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 공.

통비용을 사업별로 분배할 때 조합원이 필

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낮게 부과하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지역농협의 사업.

여건 변화와 조합원의 사업수요 변화에 따

라 사업의 중요성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15 협동조합의 특징인 이용고 배당 원칙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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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 배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

환되어야 한다 이는 조합원의 수요 탄력성.

정도에 비례하여 부담시키는 램시가격설정

방식이다 조합원 이용(Ramsey-pricing) .

의 탄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적은

공통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한편 사업간 서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교차탄력성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다른 사.

업의 수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

업에는 보다 적은 공통비용을 분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런데 유통사업의 수익증대.

는 조합원의 신용자금과 구매사업 수요를

증가시키므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유

통사업의 공통비용 분배를 보다 낮게 부과

하여야 한다 이는 유통사업을 확대하는 것.

이 조합원의 후생을 제고시키기 때문이다.

비조합원 이용에 의해 얻은 이익은 공통

관리비에서 먼저 제하고 나머지 공통비용

을 사업별로 분배하여야 한다 공통관리비.

에는 사업과는 무관한 전체 조합원의 복지

를 위한 비용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

비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비용을 사업별로 조달하는 것보다 비조

합원의 사업이용에 의해 얻는 이익을 가지

고 조달하는 것이 조합원의 사업이용을 왜

곡시키지 않는다.

4.2. 내부금융비용 적용방안3.

유통사업의 원가구성에서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또 다른 한 요소가 금융비용

이다 이를 위해 원가 없는 자금을 보다 많.

이 조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유통사업의.

가격왜곡 효과 현상도 축소하고 참여시기,

별 조합원의 고정비용 부담의 격차를 완화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출자배당의 의무가.

없는 잉여금 적립금을 확대하여야 한다 한.

편 자금 운용측면에서는 고정자산을 사업

별로 정확하게 배분하면서 공통비용을 구

성하고 있는 관리부문에 대한 배분을 임의

적으로 증가시키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내부자금에 대한 기회비용도 가

능한 실제와 가까운 금리를 적용하도록 하여

야 한다 내부금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

쳐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지도관. ,

리부문의 초과 자금조달액은 공통관리비 배

분비율에 따라 사업별로 배분하고 이에 대한,

기회비용은 자기자본 기회비용을 적용한다.

둘째 이를 제외한 자금에 대해서는 전체 자,

금부족액과 상호금융대출액을 합한 금액을

운용액으로 상정하여 예대비율을 조정한다.

운용액이 예수금의 를 상회하면 대출을90%

억제하여야 하므로 대출금리가 기회비용이

되고 대손위험율과 대출관리비용을 제한 것,

을 기회비용으로 적용한다 운용액이 예수금.

의 이하이면 상호금융특별회계 정기예90%

치금리를 기회비용으로 적용한다.16

16 사업별 자금부족액이 이고 사업별 자기자본D ,

배정액이 이고 상호금융 대출금이V A1 예수,

금이 A2라면 내부자금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

이 산출된다.

자기자본 배정액 이자 자기자본 기회비= V× 용

신용자금 이자 = (D - 정기예치금리V)×[ ×δ

+ (1 - 대출이자율)×(δ - 대

손위험비용 -대출관리비용)]

여기서 는 사업의 부족자금 중에서 [ (Dδ ∑ -

V) + A1] / A2 인 자금비율0.9≤

내부자금 이자 자기자본 배정액 이자= +신용

자금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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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사업 수수료율 책정의 동태적 접근4.3.

지역농협 판매사업은 수탁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사업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하

고 있다 낮은 수수료는 판매사업의 수익성.

을 악화시켜 산지유통기능 강화를 위한 필

요한 투자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정

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낮은 수수.

료를 부과하는 목적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

사업참여 조합원과의 고정비용 부담에 대

한 관계를 효율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조합원의 협동조합 출하함수는 단기와

장기로 구분되는데 이를 표시한 것이 그<

림 에서의4> S1과 S2이다 현재 기 조합. (1 )

원 출하곡선이 S1으로 주어져 있는데 지역

농협이 농가수취가격을 제고하면 장기적(2

기 으로 새로운 조합원이 사업참여를 하여)

출하곡선은 S2로 이동하게 된다.

기의 조합원 출하함수가1 S1이므로 지역

농협이 손익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

가에 제공하는 가격은 평균순수입(NARP)

과 일치하는 r1이 되고 그 때 출하물량은,

Q1이다 그런데 지역농협이 조합원 사업참.

여 활성화를 위하여 단기적으로 고정비용

일부를 조합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수

수료율을 낮게 설정하면 협동조합의 농산

물 수요함수인 평균순수입곡선은 NARP1

로 변한다 그러면 균형은 점에서 이루어. a

져 농가수취가격은 r*로 증가하고 출하량, 은

Q'1이 된다 지역농협은 낮은 수수료 부과.

로 Q1×(r* - r'1 만큼의 손실을 보고 있다) .

기의 낮은 수수료 부과로 농가수취가격1

이 상승하면 새로운 조합원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그에 따라 조합원의 공급함.

S1

Q'1 Q2 Q

r

NARP

NARP2

NARP1

0

S2

r2

r'1

r*

Q1

r1

a b

그림 4 수수료의 동태적 부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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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S2로 이동한다 기에도 지역농협이. 2 1

기와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수요곡선은 NARP1이 되어 조합원에게 더

높은 수취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 반면 조.

합원의 수취가격을 기와 동일한 수준에서1

유지한다면 기에는 수수료율을 인상할, 2

수 있다 수수료 인상으로 수요곡선은 아래.

(NARP2 로 이동한다 농가수취가격을 기) . 1

보다 하락시키지 않으면서 수수료율의 인

상으로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수수료.

의 인상 분은 조합원에게서 얻는 것이 아

니라 유통사업의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얻

는 이익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 때 균형은.

점에서 이루어지고 농가수취가격은b r*가

되며 조합원의 출하량은, Q2가 된다 수수.

료의 인상이 기 참여 조합원의 소득을 악1

화시키지는 않으므로 수수료 인상을 거부

할 이유가 없다 반면 지역농협의 입장에서.

는 수수료의 인상에 따른 규모의 경제실현

으로 유통사업의 적자폭은 기보다 개1 선된

Q2×(r
* - r2 가 된다 이러한 과정을) . 반복하

면 장기적으로 수요곡선을 와NARP 일치시

키게 되어 손익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농협의 고정비용 부과방

식을 동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

다 사업초기에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이 조합원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인 유통사업의 효율성을 증

대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농협이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확보하는 투자를 먼저 실시하

면서 사업초기에는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

하고 규모의 경제성이 실현되는 정도에 따,

라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수

수료 가격설정방식이다.

배당체계의 개선4.4.

협동조합의 배당은 이용고 배당을 통하

여 조합원 수취가격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이용고 배당은 판매가격의 불확실성.

이 높은 경우 사후적으로 가격수준을 조정

하여 주기 때문에 가격설정에서 협동조합

이 보다 효율성을 갖게 하는 요소이다 한.

편 협동조합의 배당은 내부유보나 회전출

자에 의해 자본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협동조합은 자본시장을 활용하지 않.

아 자본조달이 어려운 한계점이 있기 때문

이다 자기자본 부족은 미래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위험이 있는 부분의 투자를 어

렵게 하여 경영성과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배당체제는 가격설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본조달의 부족이라는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첫째 환원사업비 지출과 출자배당을 현,

재보다 제한하여야 한다 이는 모든 조합원.

에게 이익이 되지만 사업이용을 통한 이익

의 분배라는 협동조합 결성목적을 축소시

킨다 특히 환원사업비는 배당재원을 감소.

시킬 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경영성과가 환

원사업비 수준에 의해 평가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환원사업비 지출을 엄격.

히 제한하고 배당을 통해 분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현재 출자배당률 도. 10%

인하하여야 한다 이는 고금리 상황일 때 출.

자자의 이익을 보상하여 필요한 자기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리하.

락으로 출자배당률이 차입금리보다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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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사업이용자에게 더 높은 금융비

용을 부담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이용고 배당을 확대하면서 이용고,

배당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현재 이용고.

배당에서 출자금을 배당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사업별 이용고 배당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별 조합원의 입장에서.

는 지역농협 전체의 경영성과보다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사업의 경영성과가 중요하

기 때문이다 총체적으로 경영성과를 평가.

하면 개별조합원은 이해관계가 낮아져 무

관심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부문별 이용고.

배당을 통해 자신이 참여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이익을 창출하여 분배하는가를 평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사업준비금에 의한 배당을 보다 확,

대하여 잉여금의 내부유보를 확대하여야

한다 앞으로 지역농협의 유통사업이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출자금도 일.

정한 배당압력을 받으므로 배당의무가 없

는 자금을 보다 많이 확보하여야 한다 사.

업준비금 배당은 조합원의 유동성을 제약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

한 기간이 경과한 후 환원하는 회전출자방

식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요약 및 결론5.
유통환경변화에 따라 지역농협의 산지유

통기능 강화가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위해,

서는 조합원의 사업참여 활성화가 필요하

다 지역농협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유무.

형 투자를 먼저 실시하고 조합원의 사업참,

여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적자구조

를 개선하는 체제를 형성하여야 한다 그러.

나 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수직적 통합관계

를 형성하고 있어 가격설정방법에 따라 조

합원에게 제공하는 수취가격은 변한다 장.

기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

식으로 가격설정을 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수취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요소들은 효율성,

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특.

히 지역농협이 복수사업을 수행하고 있으

므로 공통비용 분배와 배당에서 조합원의

장기이익을 극대화하고 사업참여를 유도,

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모든 조합.

원을 동등하게 취급하기보다는 기여한 정

도에 따라 차등하는 비선형가격체계로 전

환하여 가격차별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러.

한 가격설정체계의 개편을 통해 조합원의

사업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농협이 산지유통기능 강화를 위한 투

자를 확대하여도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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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년 정책1996 2001∼ 농업법2002

설탕

가격지지 사탕수수 융자단가는 파운드 당 센트18
로 계속 고정 정제 사탕무우 융자단가.
는 년 수준인 파운드 당 센트에1995 22.9
고정 이전에는 매년 변화( ).

농무장관은 융자상환 불이행으로 인한
제정부담을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
탕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함 변제의무.
면제 융자제는 년까지 연장되었는2007
데 파운드당 융자단가는 사탕수수 원당
센트 정제 사탕무우 센트임 외국18 , 22.9 .

생산자의 수출보조금이나 지지수준이
현행 이행계획보다 삭감되면 농WTO
무장관은 융자단가를 인하할 수 있음.

설탕가공업체가 부담하는 마케팅 부과
금은 원당 융자단가의 에서1.1% 1.375%
로 인상됨 사탕무우 정제업체의 부담금.
은 융자단가의 에서 로1.1794% 1.47425%
인상됨 농업예산법에 의해 마케팅 부담.
금은 년간 면제됨2000 01 .∼

마케팅 부과금은 폐지됨.

설탕 융자제에는 가 만톤 이상TRQ 150
으로 설정되면 변제의무가 부과됨 이.
조항은 년 농업예산법에서 폐지됨2001 .

변제의무면제 조항이 부활됨 설탕. CCC
융자의 이자율은 포인트 인하됨 상1% .
환시 일 이전 통보 의무도 폐지됨30 .

현물지불(Payment-in-
kind: PIK)

공급량 증가와 저가격에 대응하여 2000
년과 년에 가 실시됨2001 PIK .
생산자들은 일정한 면적의 수확을 포기하
는 대신 재고 수령물량을 제시함 단CCC .
위면적 당 제시 물량은 최근 년간 평균3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 농가의 수,
령물량은 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2 .

생산자에 대한 유지PIK .
현행 에 덧붙여 농무장관 재량으로PIK
파종전에 보유 설탕과 재배면적을CCC
교환할 수 있음.

관세율쿼터(TRQ) 는 수입을 제한하여 국내가격을TRQ CCC
융자금 변제포기 수준 이상으로 유지토
록 함 협상 결과 는 사탕수수. UR TRQ
만 톤 정제당에 대해서123 (short ton),

는 천 톤으로 설정됨24 250 .

유지 월 일부로 무역대표부와TRQ . 6 1
농무부는 쿼터를 보유한 수출국의 미소
진 쿼터를 계산하여 다른 궈터보유국에
재배정함.

유통량 할당(Market
allotments)

농업법에서 도입된 유통량 할당1990
공급조정 제는 중단됨( ) .

재고조정 제가(Inventory management) 도
입되어 농무장관은 수급균형 융자금 변,
제포기 방지 와 이행 등의, WTO NAFTA
목적으로 발동할 수 있음 조정량은 사탕.
무우 가공업체와 사탕수수 생산자 하와,
이와 푸에르토 리코 사탕수수 생산자 간
에 할당됨 국내식용 수입이 만톤을. 153.2
넘을 것으로 추정되면 할당이 중단됨.
초과생산량을 보관하는 비용은 정부부담
에서 설탕산업 부담으로 전환됨 할당제.
시행 중에 국내수요 증가율을 초과하여
판매량을 증가시킨 가공업체는 일부 물량
의 판매를 여기하고 보관비용을 부담하거,
나 국내 소비용 이외로 처분하여야 함.

기타

합치성UR
협정에 의한(UR AMS

는 년 억달러1995 231 ,
년 억달러이며2000 191

새로운 합의시까지 이
수준 유지)

한도가 초과될 것으로 농무장관이AMS
판단하면 농무장관은 보조금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최선의 실질적인 방식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조정 전 그 내용을 의,
회에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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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년 정책1996 2001∼ 농업법2002

항구입법

(Permanent Law)

농업법 입법에 실패할 때 적용되는 항

구입법은 농업조정법과 농업1938 1949

법임 사용되지 않거나 너무 오래된 조.

항은 제외.

항구입법 및 농업법 조항(1938 1949 )

유지

지급액 상한 생산자율계약의 개인별 지급액 상한은 4

만달러로 설정됨 개 또는 그 이상 계. 1

약 품목에 대한 마케팅론 이득과 융자부

족불 상한액은 천달러 그 후 입법에75 .

의하여 마케팅론 이득 상한액은 1999,

년에 만달러로 인상됨2000, 2001 15 .

개인별 직불액 상한은 만달러를 유지4 .

시장조정형 직불액 상한은 천달러 마65 .

케팅론 이득은 만달러가 상한 년 평75 . 3

균 조수입이 만달러를 상회하는 생산250

자는 조수입의 이상이 농업조수입이75%

아니라면 직불 대상에서 제외됨 양모 및.

앙골라털의 마케팅론 이득 상한액은 천75

달러 땅콩에 대해서는 직불액 시장조정. ,

직불액 마케팅론 이득에 대하여 각각 별,

도의 상한액을 적용함.

이자율CCC
가 재무부에서 차용하는 자금 년CCC (1

재무부 채권 의 비용을 반영하는) CCC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년 재무부 채권1

이자율에 포인트를 가산함1% .

불변

작물보험 민간 보험이 충분히 발달한 주 또는 주의

일부지역에서는 농가지원국(Farm Service

와 민간 보험회사가 이중으로Agency)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던 제도를 년1997

부터 폐지함.

년과 년에는 추가적인 보험지1999 2000

원이 제공됨.

기본 프로그램 불변.

작물보험은 제 조에서 다룸10 .

농업위험보호법(Agricultural Risk Protection

은 년간 억달러Act: ARPA) 2001 05 82∼

의 자금을 농업보험에 지원함. ARPA

는 보험가입률과 피보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 지원을 강화함 또한.

는 조수입보험료율 보조금을 단ARPA

수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함.

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던 피보험 수2006

준의 연속적 선택 구간선택이 아닌 사( )

양은 에서 폐지함ARPA .

환경보전2. (Conservation)

정 책 명 년 정책1996 2001∼ 농업법2002

유실 위험이 높은

농지보전(sodbuster)

유실위험이 높은 농지에 대해서는 경작

자가 일정한 농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보조수단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해당 조항 지속 농무장관은 농법 준수.

여부 판단 권한을 민간에게 위임할 수

없음.

습지보전

(swampbuster)

경작을 위해서 습지의 물을 빼는 행위

를 하는 경우 보조수단의 일부를 지급

하지 않음.

해당 조항 지속 농무장관은 농법 준수.

여부 판단 권한을 민간에게 위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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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년 정책1996 2001∼ 농업법2002

휴경(Land retirement)

종합보전강화제
(Comprehensive
Conservation
Enhancement
Program: CCEP)

환경보전경지유보프로그램(Environmental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ECARP 은)
보전유보프로그램 습지보전프로(CRP),
그램(Wetlands Reserve Program: WRP),
환경품질유인프로그램(Environmental

을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S)
포함함.

가 로 개칭됨 보전우선지ECARP CCEP .
역 지정 권한은 와 에서는CCEP EQIP
삭제되었으나 에서는 유지됨, CRP .

보전유보프로그램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면적의 상한은 만에이커CRP 3,640 .
토지가 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과거CRP
년 중 개년을 경작하였으며 다음 조5 2
건 중 개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1 :・ 유실지표 이(erodibility index: EI)8 상
경작 습지・
비경작 습지와 인접하거나 포위・
고도로 효율적인 환경농법을 실천・
토양유실 경험・
연방 또는 주 보전우선지구에CRP・
위치
고수부지의 한계 초지・

강둑보전계획에 포함되었던 토지도 자
격이 있음.
한발 비상시기에는 토지에서의 가CRP
축방목이 허용됨.

참여요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 년 이전 년중 년 이상 경작된2001 6 4
농지 중 유실가능성이 높은 농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토지는 다시
참여할 자격 부여・ 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토지2002
는 년에 한하여 연장1・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할 때는
재배 중인 작물경작을 유지하여야 함.

토양유실 방지 수질보전 야생동물 서, , 식
지 제공 등 보전목적들이 균형있게 추구
되어야 함.

보전유보강화프로그램 Conservation Reserve Enhancement
은 와 연계되어 운Program(CREP) CRP

영됨.

조항 유지.

습지보전프로그램
(Wetlands Reserve
Program: WRP)

의 상한은 만 천에이커임WRP 107 5 . 상한면적이 만 천에이커로 상향조정227 5
됨 농무장관은 매년 가능한 한 만에. 25
이커를 참여시켜야 함.

습지는 영구복원 장기복원 년 또는, (30
주법에 의하여 허용된 최장기간 복원),
없이 비용만 분담 협약 등 방식으로 복
원됨 습지를 삼등분하여 각 방식을 적.
용할 의무가 있음.

습지복원은 영구복원 장기복원 비용분, ,
담 또는 상기 방식의 임의조합을 통해,
복원 가능하며 삼등분 의무는 폐지됨, .

환경품질유인프로그램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

년 동안 억달러 예산범위 내 추진7 13
자금 투입을 의무화CCC :

- 회계연도 억달러 억달2002 4 , 2003 7
러 억달러 및 각, 2004 10 , 2005 2006
억달러 억달러12 , 2007 13

최소한 의 자금은 축산업과 관련된50%
환경분야에 지출토록 의무화.

축산분야 지출 의무 비율을 로 상향60%
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환경보
전을 위한 실천계획과 목표를 명시한
보전계획 을 작성하(Conservation plan)
여야 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환경보
전을 위한 실천계획과 목표를 명시한
보전계획 을 작성하(Conservation plan)
여야 할 의무 유지 집중사육하는 축산.
농가는 영양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계약기간은 내지 년임5 10 .
한 농장에 대한 연간 지급액 한도는 1만
달러이며 복수연도 계약의 한도액은, 5
만달러임.

계약기간은 내지 년임1 10 .
연간 지급액 한도는 없음 한 농장에. 대
한 지급총액은 회계연도EQIP 2002 07∼
기간 중 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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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년 정책1996 2001∼ 농업법2002

보전안보 프로그램

(Conservation

Security Program:

CSP)

해당조항 없음. 자금 투입CCC .

경작지와 초지를 포함한 모든 농경지를

대상으로 함.

경지는 년 이전의 년 중 년간2002 6 4・
경작

초지보전프로그램 참여CRP, WRP,・
농지는 배제

농지에 직접 부속된 임야는 포함・
가축분뇨처리지는 해당 사항 없음.・

농민은 다음의 단계 중에서 참여 가1-3

능 높은 단계는 보전 노력이 큰 대신.

지급단가도 높음.

단계1 : 최소한 개소 농장 내 자원 중에1

서 가지를 선정하고 년간 계약1 5 .

단계2 : 모든 농장에 대하여 최소 가지1

자원을 선정하고 년 계약5 10∼

하며 갱신 가능.

단계3 : 모든 농장의 모든 자원을 대상으

로 년 계약하고 갱신 가능5 10 .∼

지급단가는 해당 작목 재배의 전국평균

임차료의 일정비율 단계 단계: 1 5%, 2

단계10%, 3 15%.

지급상한 단계 연간 만달러 단계: 1 2 , 2

연간 만 천달러 단계 연3 5 , 3 간

만 천달러4 5 .

야생동물 서식지 유인

프로그램(Wildlife

Habitat Incentive Pgm.)

를 통해 회계연도 중CRP 1996 2002 5∼

천만달러가 비용분담 원칙하에 지급됨.

의무지급액 회계연도 백CCC : 2002 15

만달러 천만달러 천만달, 2003 3 , 2004 6

러 천만달러, 2005 07 85 .∼

농업경영지원프로그램

(Agr. Mgmt

Assistance Pgm.)

농업위험보호법2000 (Agricultural Risk

에 의해 도입Protection Act) .

회계연도 중 천만달러의 추가2002 07 1∼

자금 지원.

지정된 개 주 농민들이 보전 및 위험15

감소 행위에 대하여 지원신청 가능.

농장보호프로그램

(Farm Protection

Program)

자금 백만달러로 만에이CCC 35 17 34∼

커의 토지를 구매하여 환경적 보전목적

으로 사용함 별도로 만 천에이커를. 10 7

보전하기 위하여 천만달러가 사용됨5 .

다음과 같이 연차별 자금사용을CCC

의무화함.

회계연도 천만달러 년 억달2002 5 , 2003 1

러 년 및 년 억 백만달러, 2004 2005 1 25 ,

년 억달러 년 백만달러2006 1 , 2007 97 .

면적한도는 폐지됨.

토질이 상급이거나 특수한 곳 기타 생, ,

산성 높은 토양을 대상으로 함.

대상토지에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

가 있는 토지를 추가함 농업경영에 관.

련이 있는 농자 초지 방목지 산림이, , ,

포함됨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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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년 정책1996 2001∼ 농업법2002

초지보호 프로그램

(Grassland Protection

Program)

유사 프로그램 없음. 년간 억 백만달러의 자2003 07 2 54 CCC∼

금 지원.

복원개량자연 초지와 방목지가 대상․ ․
인데 참여한도는 백만에이커임 토지면적2 .

은 최소한 에이커 넓이가 되어야 하는40

데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이,

보다 적은 토지도 참여 가능함.

대상 초지는 또는 년 계약10, 15, 20, 30

이 가능하고 년 또는 영구 환경부하, 30

경감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함 지원자금.

의 이상을 년 계약 또는 영구경60% 30

감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없음. 10, 15,

년 계약 형태에 자금의 이상을20 40%

사용할 수 없음.

농산물 무역3. (Trade)

정 책 명 년 정책1996 2001∼ 농업법2002

수출신용보장프로그램

(Export Credit

Guarantee Programs)

단기 수출공급자 신용 보장 농무장관.

은 중기 신용보증 해당국 명GSM-103

단을 참조하여 지원여부 결정 년. 2002

까지 와 보증한도GSM-102 GSM-103

액을 억달러로 설정 각 프로그램에55 .

의 배분비율은 농무장관 재량 이. 90%

상 미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고

부가가치 가공식품도 지원대상 가공.

및 고부가가치 식품 보증 비율은 법으

로 결정 년 및 년 년: 1996 97 25%, 1998

및 년 이후 최저비율1999 30%, 35%.

준수 의무가 전체 수출량을 감축시키는

경우 최저비율 상향 조정 가능.

수출신용보증 프로그램을 년까지 연2007

장.

농무장관과 무역대표는 WTO, OECD

등 대자간 협상의 장에서 농산물 수출

신용보장에 관한 협상 진전상황에 대하

여 상원과 하원의 해당 상임위원회와

정기적인 업무협의를 가져야 함.

가공 및 고부가가치 식품 보증 비율

유지35% .

공급자 신용 프로그램의 상환 기간을

재정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일에서 일로 연장180 360 .

시장접근프로그램

(Market Access

Program: MAP)

프로그램과거 의 지급 상MAP ( MPP) 한

은 회계연도중매년 천만1996 2002 9∼ 달

러임 참여자격은 농산물무역 관련 비. 영리

단체 지역 협회 또는 민간 기업임, , .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지원금 상한은, 2002

회계연도 억달러 억 천만달러1 , 2003: 1 1 ,

억 백만달러 년 억 천만달2004: 1 25 , 2005 1 4

러 및 억달러 등임, 2006 2007: 2 .

회계연도 지원금 규모를 넘는 액2001

수에 대해서는 과거의 프로그램 참여여

부 신규시장 또는 기존 시장에 관계없,

이 지원대상을 결정함.

해외시장개척 프로그램

(Foreign Market

Development

Program: FMD)

년까지 연장하고 매년 만달러2002 2,750

지급.

만달러 한도까지 자금 사용3,450 CCC .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신규시장에 수출

하는 데에 역점.

회계연도 지원금 규모를 넘는 액2001

수에 대해서는 과거의 프로그램 참여여

부 신규시장 또는 기존 시장에 관계없,

이 지원대상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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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년 정책1996 2001∼ 농업법2002

신규시장 프로그램

(Emerging Markets

Program)

회계연도 중 자금1996 2002 CCC 10∼ 억

달러를 신용보증 또는 직접 지원 미국.

농산물 물류개선 마케팅개선 저장 수, , ,

입농산물 유통개선 시설에 자금 사용.

년까지 프로그램을 연장하고 현 지2007

원 수준 유지.

수출확대프로그램

(Export Enhancement

Program: EEP)

는 수출보조금을 주는 수출국과의EEP

경쟁시장에 대한 지원임 각 회계연도.

별 한도는 다음과 같음 억EEP : 1996: 3

천만달러 억 천만달러5 , 1997: 2 5 , 1998:

억달러 억 천만달러5 , 1999: 5 5 , 2000: 5

억 백만달러 및 각 억79 , 2001 2002: 4

백만달러78 .

농무장관은 중간 부가가치농산물에 대

하여 기준연도인 년간의 수UR 1986-90

출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억달러1

의 지금을 사용할 수 있음.

년까지 프로그램을 연장하고 현 지2007

원 수준 유지.

불공정 무역관행의 정의를 확장하여 다

음 사항 포함:

・ 정상적 무역거래와 상거래 관행을

벗어나는 국영무역기업의 무역거래

・ 미국의 수출 점유율을 잠식하거나

시장을 왜곡시키는 보조금

・ 부당한 무역제한 또는 생물학적 기

술 등 신기술을 저해하는 표시제도

등 상거래 요구사항

부당한 관련 요구사항SPS・
기타 부당한 TBT・

・ 운영 상 미국농산물 수입을 불TRQ

공평하게 제한 하는 행위

・ 미국과의 기존 무역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식량농업부문 지원

(Food for Progress:

FFP)

년 농업법에서 입법한 를 연장1985 FFP

함 식량지원사업에 대한 행정 판매. , ,

사후관리 등에 대한 지원을 년까지2002

지속 프로그램에 정부간 기구 참여 허.

용 대상국 모두에게 신용구매 허용. .

프로그램을 년까지 연장함2007 .

개도국에 대한 해당 품목 지원량은 40

만톤이 하한임.

영양4. (Nutrition)

정 책 명 년 정책1996 2001∼ 농업법2002

푸드스탬프(Food

Stamp Program)

년 농업법에서는 년간 연장을 승1996 2

인하면서 동프로그램시행과 관련 식품

도소매상에 대한 자격박탈 요건 추가

식품카드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을 2007

년까지 연장 시행

긴급식량지원프로그램

(Emergency Food

Ass istance Program)

동프로그램을 년까지 시행하며 식2002

량구입 및 프로그램 관리에 각각 만100

달러 및 만달러 계상50

연간 식량구입비와 관리비를 각각 120

만 만달러로 인상, 60

지역식량안보기금

(Community Food

Security Grants)

년까지 연간 만달러의 자금을2002 250

확보하여 지역식량프로젝트에 지출

년간 동예산을 백만달러로2002 2007 5∼

증액

농민시장영양프로그램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s)

부녀자 영아 및 소아 프로그램, (Woman,

을 통해 농Infants, and Children: WIC)

민시장에서 영세민들의 신선과채류구입

지원 년 만달러예산규모가(1995 1,050 2002

회계연도에는 만달러로 증가2,500 )

상품신용공사를 통해 만달러의 추1,500

가 지원



조합원 유통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가격설정체계 25

농업금융5. (Credit)

정 책 명 년 정책1996 2001∼ 농업법2002

농업사업국융자프로그램

(Farm Service

Administration Loan

Program)

융자를 받은 지 년 이내에 신규 운전15

자금 융자 금지 조항의 적용을 년2002

까지 유예

대부신청자는 최소한 년 이상 농장 또3

는 목장을 소유하거나 경영하여야 함.

년까지 운전자금 융자액 억2002 4 9,000

만달러에 대해 의 저율이자 적용4% .

유예기간을 년까지 연장2006

대부신청자는 최소한 년 이상 농장 또3

는 목장을 경영하여야 함.

저율 혜택을 영구히 적용하되 억4% 7

만달러의 에 해당하는 금액은5,000 15%

신규 영농참여자에게 배정

신규 영농참여자에 대한

융자(FSA Loans to

Begining Farmers)

신규 영농참여자는 해당 지역 경지소유

면적 중앙값의 까지만 소유할 수25%

있음 이러한 신규 농민들에게 년간10

의 저리 융자 재공4%

신규 영농참여자가 소유할 수 있는 경

지소유 상한선을 지역 중앙값의 로30%

확대하고 의 저리로 년간 융자4% 15

농촌개발6. (Rural Development)

정 책 명 년 정책1996 2001∼ 농업법2002

농촌진흥프로그램

(Rural Community

Advancement

Program: RCAP)

지역종합개발계획

(Comprehensive and

Strategic Regional

Development Planning

and Implementation)

년 농업법에서는 연방정부의 지원을1996

집중하고 주정부에서 부수적인 의사결정

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였음 이.

와 같은 새로운 농촌개발프로그램은 지역

시설 수자원 및 쓰레기처리시설 사업지, ,

원등 가지 분야에 대한 농무성 농촌개발3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견인차가 되었음.

주단위의 전략계획개발 기업유치계획, ,

농촌경제권파트너십 지침 등을 통한 소

규모 개발사업 강화

새로운 농촌개발프로그램은 지속시키되,

국가보존계정 를(national reserve account)

포함한 계정구조 는(account structure)

제외시킨다.

농촌전략투자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투

자위원회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

음 동위원회는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 ,

시행함 상품신용공사가 이에 대한 재원.

을 지원함 복합지역계획프로그램을 통.

하여 지역개발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및

기구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함

수자원 및 쓰레기처리

시설 지원(Water and

Waste Facilities)

년 농업법에서 수자원 및 쓰레기1996

처리지원자금을 최고 억 만달러5 9,000

까지 확대

억 만달러 상한이 철폐됨5 9,000 .

상품신용공사 자금 억 만달러를3 6,000

일회성 수자원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지원

통신

(Telecommunicating

Programs)

원격진료 및 영상교육프로그램의 연장

및 개선 이를 위해 억달러의 자금 지. 1 원

원격진료 및 영상교육프로그램 계속 시행

미국농촌기금(Fund for

Rural America)

농업연구 및 농촌개발을 보강하기 위하

여 연간 억달러에 달하는 재원 마련1

추가 연장하지는 않지만 기 실시중인 사업

은 완결때까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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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지도 교육7. , ,

정 책 명 년 정책1996 2001∼ 농업법2002

연구지도사업 자금․
지원

연방 및 주정부 농업

시험장에 대한 자금

지원

미래 농업 및 식품시

스템에 대한 지침

농업연구에 대해 연간 억 만달러8 5,000

배정

억 만달러를 주정부 농업시험장3 1,000 에

배정

억 만달러를 지도사업에 배정4 6,000

억달러를 식품 및 영양교육프로그램2 에

배정

억달러는 연구 프로젝트에 배정5

년 농업연구 교육 지도사업개혁법에1998 , ,

미래농업식품시스템조항을 신설하고 1998

년부터 년 회계연도기간중 연간 억2002 1

만달러의 예산을 배정2,000 (1998 2002)∼

당초 조항이 년까지 연장되) 2007ㄱ 고,

소요액수에 대한 조항이 해당 법에 규) ‘ㄴ

정되어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액수로 대체되는 방향으로 수정’

농업연구에 대한 의회예산을 앞으로 5

년간 두 배로 늘림.

동 예산을 년에는 억 만달러2004 1 2,000 ,

200 년에는 억 만달러 년에는5 1 4,000 , 2006

억 만달러 년부터는 억달러1 6,000 , 2007 2

씩 배정

중점연구분야(High-

priority Research)

지원

년 농업연구지도개협법에 의거 미1998

래식품생산 환경자연자원관리 농업소, ,

득 등 중요한 분야에 대해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그밖에도 식품안전성 농업게놈작성, , 자

연자원관리 농업생명공학 대체적인, , 생산

등에 대한 연구 자금 배정

중요한 분야에 농촌 경제적 기업적 지, ,

역개발 분야 추가

연구관리

메칠브로마이드

(Methyl bromide)

연구

년 농업연구 교육 지도사업개혁법1998 , ,

에서 메칠브로마이드를 중점 연구 지, 도

분야로 선정하고,

- 메칠브로마이드의 화학적 및 비화학

적 대체 용도 개발 및 발생억제 전략,

식재전 및 수확후 이용방법 개발

- 농민들에게 연구결과의 전파 등의

사업 전개

의회센스에서도 농무장관이 메칠브로마

이드의 상업적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

여 식재전 및 수확후 조건 연구에 대하

여 농업연구청의 상당부분의 자금을 할

애해야 한다고 규정

농무장관에게 해충이나 해로운 잡초 유

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정부 지, ,

방 또는 부족 당국이 요구하는 메칠브,

로마이드관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

농무성은 일 이내에 신청을 검토하여90

최종결정을 내려야 함.

해충 및 잡초 손해 보상 년 식물보호법에는 비농무부공무원2002

들이 식물 해충 및 잡초제거조치에 따

라 발생한 손해보상 등과 같이 동법의

이행과 관련된 농무부의 조치들을 검토

할 권한 부여

비농무부직원이 검토할 시한을 일 이60

내로 제한

생물테러 및 생물안전 관련 사항 없음. 년까지 미국 농업 및 식품을2002 2007∼

생화학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농

업연구 교육 지도사업에 예산 할당, ,

위험도분석 발생반응 포착 및 방지 대, ,

책과 관련된 연구 훈련과 같은 미국 생,

물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파트

너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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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년 정책1996 2001∼ 농업법2002

생물기술(Biotechnology)

위험평가연구

관련 사항 없음 유전자 조작 동식물이 환경에 미치는

효과 분석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

되 중점지원분야는

- 유전자 조작 동식물의 물리적 생물학,

적 위험 관리

유전자 조작 동식물의 확산 감시법-

- 유전자 조작 동식물과 야생농산물 조

직간 발생할 수 있는 종의 이전 특성,

비율 방법 연구,

- 유전자 조작이 생산시스템에 미치는

관련 영향

유기농업

공개경쟁 프로잭트 및

중점 연구 분야

(Competitive Grants

and Research

Priorities)

년 농업연구 교육 지도사업개혁법1998 , , 에

유기농산물의 연구 및 지도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을 명시

연간 백만달러를 추가 지원하여 유기3

농산물의 유전적인 정립 유기농에게 적,

합한 대중적인 품종개발 유기농 발전을,

저해하는 유통 및 정책적인 제한 구명,

생산 및 사회경제적인 조건 등을 선진

적인 유기농 연구 실시

농촌개발

신규영농인 및 축산인

교육

관련 사항 없음 과거 최소한 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10

경험이 없는 신규 영농인 및 축산인에

대한 교육 훈련 기술 지원, ,

신규영농인 및 축산인에 대한 지역 차원

의 훈련 및 교육 기술지원활동에 대한, 3

년만기의 공동자금부담방식의 융자 지원


